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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의 안 번 호  제2018-26-324호

의  안  명 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

에 관한 건

신  청  인  의정부시장

의결연월일  2018. 12. 24. 

주 문

  의정부시는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 

｢행정절차법｣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

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.

이 유

1. 배 경  

  의정부시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66대의 영상정보처리

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인데,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

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 이에 의정부시는 ｢행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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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｣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현재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

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

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.

2. 판 단

 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5조 제3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

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

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

령 제23조에서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

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｢행정절차법｣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

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

고 규정하고 있다.

  또한, ｢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｣ 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

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

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‘공

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(2015.1.12. 행정자치부 

(現행정안전부))’에서 ｢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｣ 제42조(現제38조)와 관련

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

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.

  따라서 의정부시는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

목적에 ｢행정절차법｣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무단

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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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결 론

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18년 12월 24일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


